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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tenyearshavepassedsincelocalgovernmentsrevived,butthe
understandingoflocalparliamentsbythepublicisstillinsufficient.Excessive
controlandinterventionofthecentralgovernmentinlocalgovernmentsarea
greatrestrainttoestablishmentoflocalgovernmentsystem andautonomous
legislativerights.Inaddition,ordinancesthatdealwitheverysettingof
communitypeoplehavebeenignoredbecauseoflackof recognitionoflocal
publicofficersandthepublic.Few ofthepublicoronlyafew peopleconcerned
participateinlocalparliamentsthatdealwiththeproposedbillsofordinances.
Asthepeopledonottendtoapprovethatlocalparliamentscouldmakespecial
ordinancesforthepeople,theythemselvesresistpreciousnessofautonomous
legislativ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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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ditiontoproblemsinvolvedinenactmentandabolitionoflocalparliament
ordinances,thelegislaturehaveinstitutionalandoperationalproblemssuchastoo
narrow rangeofautonomouslegislature,lack ofspecificity ofcommitteemen,
superficialdiscussion ofordinances,lack ofeffortsofcommitteemen toenact
legislativeordinances,andinsufficientlegislativeassistancefunction.

Foractivationofautonomouslegislativefunctionwithsuchproblemsmentioned
above,first,the range of too narrow autonomy should be expanded.In
consideration thatmostofthebusinessoflocalgovernmentsisentrustedby
organs,entrustedbusinessshouldbetransferredtolocalbusiness.

Second,theprocedureoflegislatureannouncementsystem shouldbelegislated.
Whencommitteemenplanthelegislature,opinionsofthestaffconcernedorthe
people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which willcontribute to reduction of
problemsinrespecttovalidityofordinances.

Third,performanceofthelegislativeactivitiesofthecommitteemenshouldbe
regularlyevaluated.Inthefuture,theevaluationsystem ofinstitutionallegislative
activities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which performance of the local
committeemen is regularly evaluated and the results are notified to the
communitypeople,thestaffandorganizationsconcerned.Itmay contributeto
savingoftaxexpenditures.

Fourth,in respecttoappointmentofprofessionalcommitteemen,appointment
standardsshouldbelegislatedsothatthepersonswhoarefamilarwithpractical
taskofthelegislatureandhavespecifiededucationonthelegislaturemaybe



-vi-

appointed.For improvement of specific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parliamentsand committeemen,thesystem ofprofessionalcommitteemen who
assistlegislativeactivitiesshouldbeimproved.

Fifth,professionalsin variousfieldsinvolved in legislativeactivitiesshould
participatein theprocess. Foractivation ofautonomouslegislativefunction,
institutionalsystemsthatprofessionalsincorrespondingfields areused should
beprepared,orvariousproposalsorreportsshould includeopinionsoflocal
professorsorprofessionalsin variousfieldsorhuman resourcespollmay be
introduced.

Sixth, the assistant organization for congressmen legislature should be
reinforced.Assistanthuman resourceswhohaveexperiencesofjudicialoffice
maybeemployedorjudicialcurriculum forthestaffinchargeofcongressmen
assistanceshouldbeprepared.

Seventh,forvalidityofordinanceimplementation,controlandinterventionof
thecentralgovernmentshouldbereducedandtheregulationofpenaltywhichis
imposedinviolationofautonomouslawsandregulationsshouldbelegislated.If
penaltyisnotimposedonwhenthepeopleviolatetheordinanceseventhough
theyaredesignedforthem,theordinancesarereducedtoinvalidlaws.

Eighth,forexpanded participation ofthepublic,thepublicproposalsystem
should be introduced,which is very importantforactivation ofautonomous
legislativefunction.Inrespecttoenactment,revisionandabolitionofordinances
oflocalparliaments,thecommunity peopleareallowed to ask enactmentof
ordinancesinJapan.SoKoreaneedtheintroductionofth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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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presentssuggestionsonimprovementofthelegislativeprocess-the
legislativeprocessoftheparliament,andautonomouslegislativeprocessinthat
the constitutionalstandards thatdeclare respect,values and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re embodied in forms oflaws through legislative process.For
securementofdemocraticjustification,thelegislativeprocessshouldbeopenedso
thatvariousopinionsofthepublicareconvergedtotheparliament.Also,for
promotion ofefficiency,legislative demand ofthe public should be properly
satisfied.

For establishment of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which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thecentralgovernmentsand localgovernmentsshould control
legaland institutionalintervention,shareinformation and data with thelocal
parliamentstoprepareautonomouslegislatureforthepublic,andcooperateeach
othertoencourageautonomousgovernmentsandactivateautonomouslegislative
functionsoflocalparli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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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우리나라는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건국헌법 제96
조․제97조 및 그에 입각한 최초의 지방자치법(1949.7.4)이 대의제적 주민자치를
보장하였고,이에 따라 1952년 지방선거1)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1961년 5․16군사쿠데타 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가 해산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
조치법」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동안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조례의 제
정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서울특별시),내무부장
관(직할시․도)및 도지사(시․군)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지방의회는
없고 단체장이 국가직 공무원인 명목적인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그 후 30여년 동안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법인격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하
부기관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입법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등 각 지방자
치단체의 독자적인 자치법규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여망과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는

1)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전시중이라 모든 시․읍․면의회와 도의회를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9도,134군,75읍,1448면이 있었다;석종현,일반행정법(하),삼영
사,200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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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당위성과 시대적 요청에 의해 1991년 먼저 지방의회가 구
성되고,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함으로써 지
방자치제가 부활․재시행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중심의 자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동 관심사를 단체의 자치

기구에 의하여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지역주민
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
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2) 즉,지방자치는 주민의 기본권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민주주의에 기여하고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적 권력통제가 가
능하고,그 지역의 사무를 신속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이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전권한성을 가져야 하며,아울러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유한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30년 동안 단절을 겪어야만 했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적인 걸림돌은 물론이고,기존의 관행적인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체계와 주
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비롯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자치입법,즉 조례와 규칙은
과거 권위적인 중앙집권 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부분의 자치입법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발의되고 의회는 이를

2)허영,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2006,1019면.
3)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지고하고 지방의
군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
방적 범위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행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
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
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헌재결,1991.3.11,91헌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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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어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의 문제
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크게 벗어나 지방자
치의 조기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입법에 관한 기능이다. 국

회가 법률제정권을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
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인식하고,올바르게 주민
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
인 기능이 입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조례제정상 의원발의 조례입안의 부
재,의원들의 조례심의의 형식화 및 전문성 부족,의원들의 조례제정 노력 부족,의
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보좌기능의 열악,주민의 인식 부족 및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조례시행의 실효성․입법예고제․입법활동 평가제도 등의 미비 등 의원들의
입법기능에 있어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
의회의 자치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이를 통해 자치입법과정의 활성화방안
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체적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행 자치입법 과

정을 조망하면서,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을 헌법에 보장된 지방 자치
단체의 취지대로 활성화하면서 자치입법권 행사에 있어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
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
여 지방자치발전에 일조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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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는 자치입법권의 근거에 관한 이
론적 측면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종류,성질,형식,제정,공포절차 및 그 한계,효
력,기타 이에 대한 입법통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자치법규 중에는 조례로써 일반적 지방행정분야에 관한 조례 외

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있고,규칙으
로서 일반적 지방행정분야에 관한 규칙 외에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이 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의
사진행,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 규칙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입법의 본

질 및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을 전제로 우리나라 지방
의회의 자치입법과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과정의
선진화 방안과 자치입법기능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자치입법과정 일반론으로서 자치입법과정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자치입법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자치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자치입법

과정의 통제를 통제의 주체별로 입법적 통제,행정적 통제,사법적 통제 그리고 주
민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우선,현행 자치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한 후 자치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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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 일일일반반반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성성성격격격

ⅠⅠⅠ...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11...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자치입법과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
법권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이다.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1991년의 지방의회구성과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직
선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함에 따라서 그 입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보유 건수와 제
정․개정 및 폐지현황을 살펴보면4),2005년 말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의 총수는 62,535건이며 그 중에서 시․도 자치법규는 5,498건이고,시․군․구 자치
법규는 57,037건이다. 이는 시․도별로 평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수는
344건이고,시․군․구별로는 평균 244건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시․도 자치법규
가 전체적인 건수에서는 시․군․구 자치법규보다 훨씬 적은 반면에 각 자치단체별
로 시행되는 평균적인 자치법규의 수는 시․군․구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주요정책(지방분권)통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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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2004년 등 전년과
달라진 점은 제정 및 폐지건수는 줄고 개정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입법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기존의 자치법규를 정책
전환이나 상황변화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게 한
다.
이와 같이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으로 인한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일부 자

치입법과정에서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월권 등으로 인하여 상
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곤란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재의가 요구5)되고 심지어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무효가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6)
이와 같이 무효로 처리되는 조례가 발생하는 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범위가 현행

법상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으므로,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
하여는 현행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
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실체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
기보다 현행 자치입법과정을 자세히 조망해 보고,절차적인 측면에서 자치법규의 제
정을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대로 활성화하는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22...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특특특징징징

5․16군사쿠테타에 의하여 제3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된7)
이래,1961년 9월 1일 제정되어 1988년 4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시행된 지방자치에관
한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과 1988년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

5)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주요정책(지방분권)통계자료에 따르면,재의
요구건수는 2004년 대비(61건)20건 증가한 81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재의요구건수:’02년 22건
→ ’03년 40건 → ’04년 61건 → ‘05년 81건).

6)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주요정책(지방분권)통계자료에 따르면,총 4
건이 제소되어(시․도 조례 2건,시․군․구 조례 2건),시․도 조례 2건은 계류 중이고,시․
군․구 조례 2건은 무효판결을 받았다.

7)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 (19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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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1991년 6월에 30
일에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였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제정취지에 지방행정의 효율적 체계구축이 명시되어

있듯이,당시의 자치입법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입법수요가 입법과정에 투입
되고 산출되기보다는 중앙의 의사를 통일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키 위한 행정입법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제정되었던 조례의 경
우 자치입법과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지 않았고,지방의회가 입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한
민주적 정당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입법과정의 특징8)은 1991년 30여년 만

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입법과정의 핵심적인 참여자로서 복귀한 이후에도 자치입
법과정의 제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

8)민주성과 능률성에 입각하여 자치입법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동안 지방자치제도를 규
율한 지방자치관계법령의 목적규정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법령에서
목적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령 전체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중요
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했던 법령의 목적규정은 국가법령에서 해당 시기
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이러한 규율에 따라 지방자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9년 7월 4일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될 때까지를 제1기로 하고,1961년 9월 1일부
터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된 때까지를 제2기로 하며,1988년 4월 6일 이후를 제3기로 하
여 각 시기별로 지방자치제도를 우선적으로 규율한 법령의 목적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본 법은 지방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

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정지방자치법,법률 제 32호).
제2기:“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

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
제3기:“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법개정법률,법률 제 4004호).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적’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
조하여 ‘민주성’이 자치입법과정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의 지배적인 이념이었으나,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
치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에 지방자치의 ‘능률화’가 특히 강조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임명직으로 바뀜으로써 27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그
러나 민주화 요구가 거셌던 1988년에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
된 이후에는 그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민주성’이 부활하여 능률성과 함께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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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요에 의하여 제안된다기보다는 국가법령이 그 시행을 위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도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시달된 소위 ‘조례준칙’에 입각하여 전국적으로 내용이 정형화된 조례
가 제정되는 예가 많다. 또한 조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제정․개폐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일정한 조례의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9)을 얻어야 하며,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지시권과 제소지시 및 제소권 등 조례에 대한 각종의
중앙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규칙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급
기관 보고 및 국가기관의 취소․정지권이 규정되어 있다.
비록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

앙의 관여 없이는 행정의 통일된 기준과 체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우려가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
주재정권 등 헌법상의 자치권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과정은 국가법령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집행체계

구축이라는 대전제에 함몰되어 민주성이 크게 결여된 능률지상주의 입법과정이었으
며 ‘95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
겠다.

333...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성성성격격격

이번에는 자치입법과정을 행정과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입법과정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입법의 개념에 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쟁10)이 어떠하든 적어도 현

행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면,

9)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0)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5,690-692면 참조;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2004,934-9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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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개념을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
라고 인식하는 실질설과 입법작용을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보는 형식설 중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아진다.
즉,실질설과 형식설 모두 헌법 제40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입
법하는 국회단독입법의 원칙과 그 내용은 달리하지만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
한 것으로 이해하고 조례제정 등 자치입법권은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의 예외로서 지
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40조를 국회중
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자치입법은 실질적인 입법작용이지만
그에 대한 입법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국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과정 역시 입법과정의 하나로 인식하여
야 할 것이다.

444...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조례의 입법과정은 그 법적․형식적 측면에서는 법률의 입법과정과 유사한 형태
로 진행되어 법률의 입법과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즉,조례는 일정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포하게 되는바,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제
안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률의 입법과정과 그 절차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입법과정을 헌법과 법률체계의 좁은 형식틀에
서 분석하는 관점을 비판하면서,입법을 가능케 하는 정책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이
형성되는 사회적 기초를 중시하여 이로부터 규범이 형성되고,이러한 규범의 형성과
정과 형성된 규범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적 기초가 다시 또 다른 입법을 가능하
게 하는 하나의 사회과정으로 이해하는 견해11)에 의하면 법적․형식적 분석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법과정이 제안―심의―가결―공포―시행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분
석하는 것은 입법과정의 동태적인 측면과 사회학적 입법력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11)이상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정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6권,충북대,1994,3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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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치입법과정을 사회과정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지방자치의 본
질에 입각하여 자치입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실정법적인 근거로부
터 조례제정이 출발한다는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12)즉,조례는 지방
자치단체 내의 주민,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만들어지는
사회 관계 등에서 아직은 규범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의 힘이 규범화로 나아가
기에 실질적인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지방의회의 제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
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13)
그러나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또한 여전히 중요한 위치

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자치입법권의 성격,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성격을 논한 후 현행법

상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입법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ⅡⅡ...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권권권의의의 성성성격격격

12)본고에서는 현행 입법원칙상의 문제점으로서 합헌성의 원칙이 간과되고 있으며,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오
히려 위헌적 입법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고……(중략)……,현실적으로는 국회와 정부의 법제실무담당자
는 말할 것도 없고 법령심사담당자마저도 지방자치법 제9조 단서조항을 이유로 당해 법령의 헌법적합성
등 입법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단순히 상위법우선원칙에 입각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여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김성호,
지방자치시대의 입법원칙,입법조사연구 제242호,1996.12참조.

13)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현상과 문제점들을 조망하는 기준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
다. 즉,현행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사이의 분배가 명확하지 않고,자치사무라고 규정된 것
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면 각종 관련법령에 의해 이미 그 범위와 한계가 협소하게 제한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선,실정법체계의 사회적 기초와 실효
성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계를 국민,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주민들의 살아 있는 삶에 근거
한 사회적 기초로부터 시작하도록 뒤집어야 할 것이다. 자치사무의 본질과 내용을 ‘헌법→지방자치법→
각종 실정법령→지방행정작용→조례’라는 수순으로 결정한다면,자치사무의 내용은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
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논리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추상적 개념과 현실을 꿰맞추려는 해석조작만이 나
타난다.즉,거꾸로 ‘지방주민들의 생활관계들에서 일정한 규범화의 요구와 기대를 가져오게 하는 사실들
의 축적→조례→지방행정과의 조화→각종 실정법령에 의한 조정→지방자치법의 구체화’라는 수순을 정당
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서만 우리 헌법질서의 현실적인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상영,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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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그 중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자치입법권이다,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
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14)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수권된 자치법
규의 정립권능에 따라 국가와는 독립적인 권리․의무주체로서의 공법인인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본래 국회에 귀속된 입법권
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15)
한편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범위 안

에서’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자는 입법
재량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한편,그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도 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 등 국법체계의 일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법률우위의 원칙상 자치입법도 국법체계와 일관성을 가져야 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에 대하여 조례로써 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입법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14)헌법은 국회중심입법원칙에 대한 예외로 헌법개정,명령제정(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위임명령․집
행명령),자치법규제정(조례․규칙),규칙제정(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선관위규칙)을 규
정하고 있다.

15)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입법권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대신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의 성질을 규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치입법권이 법률의 위임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수준밖에는 미치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직접 자치입법권을 부여받았
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도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행사되는 행정권의 위임입법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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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치치치법법법규규규의의의 종종종류류류

ⅠⅠⅠ...조조조례례례

111...의의의의의의

자치법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법규를 다시 조례
와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대외적 효력 즉,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조례를 규명하는 본질
은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
방의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16)
이러한 점은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정하는 규

칙,공공조합의 규약이나 정관 등과 구별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헌
법상 일종의 지역통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원
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 및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
게 한다.

222...조조조례례례제제제정정정권권권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한한한계계계

16)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의 법제이론과 실제,19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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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영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헌법 제117조 제
1항에서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서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조례제정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17)에 한정되며,일반
적으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령우위의 원칙’,‘법률유보원칙’,‘죄형법정주의’,‘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우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 제정의 범위를 일탈할 경우는 월권의 문제가 발생하고,그 제정의 한계에
위반할 경우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ⅡⅡ...규규규칙칙칙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이다.
규칙 중에는 법규인 것도 있고 행정규칙인 것도 있다. 법규적인 것으로서는 조례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이 있고,행정
규칙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립하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자치구규칙은 구청장이 정립하는 것이다.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립되는 자치법규인데,여기서 ‘법

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이란 광의로 해석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보아야 한다. 다만,법령 또는 조례가 명문의 규정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립하는 위임규칙의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직권규칙은 명문규정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에

17)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그 사무’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
하는데,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이를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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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립할 수 있다. 여기서 조례는 상급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이

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함은 조례의 규정사항인 자
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까지를 포함한다. 이 점에서 규칙의 규정사항은 조례의 규정사항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자자자치치치법법법규규규의의의 제제제정정정과과과정정정

ⅠⅠⅠ...조조조례례례의의의 제제제정정정과과과정정정

111...의의의의의의

조례는 법단계상 헌법,법률 및 명령의 하위규범으로 분류되지만 현행헌법 및 지
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독립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조례의 제정과정에 관여케 함으로써
법률의 제정과정에 대응되는 기본구조 및 권한의 설정으로 조례제정의 민주적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안권이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조례의 제안권이 있고 국회에 원칙적
인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과정이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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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구조를 그대로 계수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와 국회의 재의결절차를 원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과 지방의회의
재의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률에 대하여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심사를
관장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등
조례와 법률의 제정과정의 기본적 구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통
령이 긴급명령권과 같은 비상시의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
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선결처분권을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점도 또한 같다. 조례제정과정은 그 제정주체와 기간 등만을 달리
할 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법률의 제정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은 지방자치
법 및 동법시행령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서 법률의 입법과정을 대부
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되어 국법체계에 합치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과정에 국가의 지도․감독이 개입
되도록 되어 있다. 국법질서의 통일적인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국가의 지도․감독
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그 관여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자치입법의 취지를 침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18)양자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법 제159

조에 의하여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요구지시권 및 제소지시권
과 대법원에 대한 직접제소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를 통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조례제정과정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시․도 교
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교육감이 조례제출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18)1991년 6월 30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례제정은 상급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기 때문
에 현행 조례제정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의 조례제정과정은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 것
으로 행정입법의 제정과정과 그 성격이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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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는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심절차의 성격을 갖는 시․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교육감은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
결을 받은 조례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2...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입입입안안안

조례제정과정에서 조례의 제정에 기여한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최초의 조례안을
입안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9)
조례안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먼저,새로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 제기된 조례제정수요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입법정책적 견
지에서 타당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입법정책적 견지에
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현행법령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입증된 후에도 조례로 규정할 소관사항인지를 검토해 보

아야 한다. 조례의 소관사항에 대한 판단은 사실적인 것들이 규범적인 것으로 전환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먼저 법령이 특히 조례로서 정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 경우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위임조례라 하고,후자의 경우를 자치조례라 한다. 자치조례의 소관
사항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조례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위임조례의 경우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개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20)

19)임종훈 외 3인 공저,입법과정론,박영사,2002,325면 참조.
20)개별법률에서 특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그 하위법령의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
지,부령이나 총리령으로 할 것인지,조례로 할 것인지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으로 할 것인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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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법령에서 조례소관사항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무인 경우에도 법률에서 국가의 사무로 규
정하여 자치조례의 소관사항은 내용 및 양적인 면에서 미약했던 것이 상례였다.현
행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단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는 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중

앙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의 틀 안에서 표준화된 내용과 협소한 제정범위로 조정되
는 것이 조례의 소관사항 판단의 대체적인 결과였지만 이제는 상위법령들을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본래 자
치사무에 속했던 영역의 환원 및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양 등 조례 소관사항
의 판단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례소관사항의 판단
은 비록 조례안의 제안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로서 가시적이지 않아서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조례 제정과정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고,이것이
전개과정 여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21)
조례는 그 제안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입안자가 달라지게 된다.
즉,지방의회의원(또는 교육위원)이 제안하는 조례안은 의원 본인이나 보조자22)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주무부서에서 기초하거나 관련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거나 전문가
들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안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수렴,이익단체들의 입장청취,언론과 여론의 분석,그리고 관련전문가
들의 충고와 의견접수 등으로 이루어지는 조례제정의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하나,이러한 장치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법의 소관 및 성격,위임사항의 국가적 관심사 여부,중요규제 해당 여부 및 세부적 사항 해당 여부,자
율적․지역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이상영,앞의 글,319면 참조.
22)현행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유급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둘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사비를 들여 연구자

또는 보조자를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로 지방공무원인 지방의회의 전문위
원이 조래안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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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주민의견수렴 등 조례제정의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주민자치의
요소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 지
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사전의견수렴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법률의 입법예고제도에 비해 조례의 입법예
고제도는 확정된 조례안을 공개하는 정도의 보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조례와 관련하여 의원의 자질을 비판하는 경우도 감소할 것이다.23)조례안을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원 및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
어 있다. 즉,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출하되,24)안을 갖추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다만,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재정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등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여기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도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 조례
안의 지방의회제출권․조례공포권 및 규칙제정권 등 실질적인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고,일정한 조례안의 경우 시․도지사가 교육감의 협의대상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출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시․도의원의
경우 그 제출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시․도의회 회의

23)이상영,앞의 글,321면 참조.
24)1999년 8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02호)에 딸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지방의회제도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동안 위원회가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제도적 흠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각 지방의회
에서는 이미 회의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례안 제출은 실제적으로는
빈번하게 행하여져 왔다. 다만,종전의 지방자치법 제 58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의안제출권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위원회에 의안제출권을 부여한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은 동법에 상충되는 위법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이를 해소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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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중 위원회의 제안규정에서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위원회안을 독자적으로 제
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걸쳐 교육감이

제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그 제출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상 타당할 것이다.25)
조례의 제출권이 지방의회의 의원 및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느 한쪽

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의원 및 위원회에 제출권이 전속되어 있는 것은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의회사무처(국)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은 ①전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②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조례,③출장소
의 설치에 관한 조례,④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⑤특별회계설치에 관
한 조례,⑥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아래에서는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지방 의회의 의원이 제

출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제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입안절차를
살펴보고,조례안의 입안 및 제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111)))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장장장이이이 제제제출출출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관관관계계계기기기관관관의의의 사사사전전전승승승인인인 또또또는는는 사사사전전전협협협의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주무부장관이나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이나 사전협의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
할 때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25)박봉국,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장원출판사,1992,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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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법법법예예예고고고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조례안에 대하

여는 공청회를 열거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입법예고대상 조례안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
견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나 규칙(조례가 위임한 경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법예고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 있는 사항26)들이다. 예고방법은 시보․도보․군보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에 게재하거나 관보․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조례
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3)))법법법제제제담담담당당당부부부서서서의의의 심심심사사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절차 마치면 주무부서는 그 조례안을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심
사를 받는다.

444)))조조조례례례규규규칙칙칙심심심의의의회회회의의의 심심심의의의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0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
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심의회는 조례․규칙
의 심의에 관한 한 정부의 국무회의에 대비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최고의사결
정기관이다.

26)공중위생,환경보전,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시험교통,시험제도,토지 기타 농지제도 등에 사항이 그 예이다.



-21-

심의회의 의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장․사업소장 등 당해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555)))부부부의의의안안안건건건의의의 공공공시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의 중 긴급한 안건27)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40조).

666)))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 제제제출출출
조례안에 대하여 앞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장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의의의원원원이이이 발발발의의의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의의의원원원 또또또는는는 정정정당당당과과과의의의 협협협의의의
의원이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의 연서로 해야하므로(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찬성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시․도의원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과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2)))의의의견견견청청청취취취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을 들

27)공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긴급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적정한 시행일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심사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상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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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타당한 때에는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33)))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확확확정정정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한다. 이 때에는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제안형식에 맞추어 제안이유․주요골자 등도 정리한다.

444)))찬찬찬성성성의의의원원원의의의 서서서명명명 및및및 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제제제출출출
조례안이 제안형식에 맞추어 작성되면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333)))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의의의 위위위원원원회회회가가가 제제제출출출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입안
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
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기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질
의․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거나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원
으로 의결할 수 있다.위원회안으로 제출되는 조례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444)))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입입입안안안 및및및 제제제출출출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의의의 주주주민민민참참참여여여제제제도도도

우리나라는 조례안이 제출되는 과정에 주민의 관여가 극히 제안되어 있었으나,지
난 ‘99년 8월의 지방자치법 개정28)으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발안제도가 부분적으로 수용됨29)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가 크게

28)1999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96년 11월 20일과 ’98년 11년 16일에 정부가 각각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갈
려 심사가 지연되고 있던 2건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서 의결처리된 것이다.

29)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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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된 바 있다(동법 제13조의 3).
새로이 도입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이상이

연서30)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면,청구인
명부에 문제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31)은 이를 수리하여 60일 이내에 조례안
을 작성,지방의회에 부의32)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지방행정의 민주성제고라는 차원에서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나,지방자치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상당기간 논의가 되지를 못하다가 1999년 8월에 전
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이 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사용

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에 관한 사항 및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청구
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제로를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저하를 예방하고
청구인명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제고를 기하였다.
이 제도는 그 시행준비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

표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바로 제
출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의미의 주민발안이라고 하겠다.

30)일본의 경우 선거권자인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조례제정․개폐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총수의 20분의 1을 그 하한으로 정한 것은 조직력이 없는
주민에게는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31)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명부 등
형식적인 요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청구내용을 안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의 체계를 갖추게 하는 등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청구내용의 심사는 지방의회의 몫이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을 뿐이다.

32)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조례안으로 작성,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경우 그 조례안의 제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실질적인 조례의 규정내용은 주민으로부터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만,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이고,주민의 조례제
정․개폐청구제도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에게 조례안의 직접적인 지방의회 제출권을 인정하는 완전한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의 조례안의 제출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
겠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다른 일반적인 조례안과는 구별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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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수는 없으나33),주민의 의사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주민청원보다 매우 높다는 점
에서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인기위주의 정책지향으로

흐를 경우 대표성이 결여되고 여과되지 않은 주민의사가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투입됨으로써 주민여론이 왜곡되고 지방행정에 과부하와 비능률을 초래
할 우려도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주민발안제도를 살펴보면,일본의 지방자치법 제74조(조례의 제정 또는 개

폐의 청구와 그 조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 자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아 그 대표자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례(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분담금,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
수에 관한 것은 제외)의 제정 또는 개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4)
동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안건을 수리하고 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의회
에서 심의한 다음 그 결과의 통지 및 공표의무를 지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제안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 혹은 수정가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의회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민감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민발안을 채택하고 있다. 즉,지방선거 유권자 일정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
정․개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워싱턴 D.C의 경우과 같이 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
으면 지방의회에 회부됨이 없이 일정기간 후에 직접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35)

33)일본의 경우 ‘93.1-’95.12까지 전국적으로 6건의 조례가 주민청구에 의하여 제정된 바 있다.
34)김성호,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5,245면.
35)보다 구체적인 주민발안의 절차를 소개하면,
① 제안자는 개정안 및 소정의 금액을 주법무장관에게 제출
② 주법무장관은 개정안의 주요요강을 주무장관에게 송부
③ 서명수집기간 동안 서명접수 및 서명부의 카운티 제출
④ 카운티의 유자격선거인의 서명수결정 및 주문장관에게 확인․보고
⑤ 카운티의 서명의 유효성 심사,서명수 확정 및 주민장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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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동일한 사안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미 발의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14세에 도달한 주민 지방의회에 지
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발안을 일정비율 주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은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의
무를 부여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대의제도
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
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지방자
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한편,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

68조에 의하여 청원제도36)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그 내용을 살펴보면,조례의 제
정․개폐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하며,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한 청원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지방
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하여 심
사를 하게 된다. 한편,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
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의장은 청원

⑥ 주민투표에 회부
상세한 내용은 유희숙,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지방자치,1996.8,41-44면 참조.
36)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한 청원제도와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비교하면,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내용을 수리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일반적인 제․개정
절차를 바로 거치게 되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와는 달리 청원제도는 지방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원
내용의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된 후에야 별도의 조례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성
립되기까지의 단계가 많고 그에 따라 입법가능성도 높지 않다. 실제적으로도 주민 청원에 대한 지방의
회의원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청원은 입법자에게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
고 있을 뿐이며 입법화되는 비율 또한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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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입안 및 제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는 조례의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측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33...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심심심의의의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안의 심의과정은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과정을 그대로 본받
고 있다. 다만,국회의 제86조에 규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같은
별도의 심사기능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이러한 기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검
토시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조례안은 일반의안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의회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

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 안건이 한 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
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게 된다.
의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다만,의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절차에 대하여만 규정

하고 있고,구체적인 심의 절차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제54조),회의규칙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다.37)

37)서울특별시,앞의 책,322-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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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위위위원원원회회회 회회회부부부

지방의회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되,그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
부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례안이 회부되면 그 조례안의 정책적
분석 및 수정안 준비 등 산전검토작업을 한다.
지방의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시․군․자치
구의회에 둘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는 모든 지방의회에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사기간
을 정하여 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그 구성․절차는 위원회의 의사
로 결정한다.

(((222)))위위위원원원회회회 상상상정정정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회의
시에 상정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조례안
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취지설명서․조례안․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타 참고자료가
위원에게 배부된다.

(((333)))제제제안안안자자자의의의 취취취지지지설설설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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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명하고 의
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한다. 다만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의원회안을 제안하는 경우
에는 위원의 동의로 성립한 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한 위원
이 그 취지를 설명하게 되고,소위원회에서 안을 기초하거나 이를 심사한 때에는 소
위원장이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하게된다.

(((444)))전전전문문문위위위원원원의의의 검검검토토토보보보고고고333888)))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의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를 심사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한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조례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함께 체계․자구 등의 검토결과를 포함한다.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주소로 표시하거나 수정의견대비표를 작성하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배부한다.

(((555)))질질질의의의․․․토토토론론론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발의조례안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답변을 종료한 후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누어질 때
에는 찬․반토론을 한다.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할 수 있으며 동의는 위원 2인 이상

이면 가능하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 경우 그 소위원회

38)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이
미 위원회안의 기초나 심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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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안의 심사결과 수정안을 작성․보고할 수 있다.

(((666)))표표표 결결결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며,표결에는 조례안을 조문 별로 낭독하여
한 조항씩 표결해 나가는 축조심사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으나 위원장은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표결 결과 위원회를 통과하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조례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
한다.
한편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방의
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본회의 심의39)

(((111)))심심심사사사보보보고고고서서서의의의 배배배부부부․․․의의의사사사일일일정정정의의의 작작작성성성

지방의회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또한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
정한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39)서울특별시,앞의 책,324-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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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장
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222)))본본본회회회의의의 보보보고고고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며,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위
원회제안인 경우에는 조례안의 제안자가 제안이유,주요골자 등 제안설명을 한다.
반면에,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

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한다. 동일 위원회에서 심사
한 수개의 조례안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대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33)))질질질의의의․․․토토토론론론

질의는 제안자에게 하며,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도 본회의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질의가 종료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의원이 질의종결을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인 이상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하며,질의에 참
가하지 아니한 의원은 이를 동의할 수 없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릴 경우 찬반토론을 하

며,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그 취지를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이 끝났거나 토론종결의 동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토론 종결을 선포한

다. 한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모두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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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표표표 결결결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며,표결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시․군․구 의회의 규칙 또는 시․도 의회의 규칙에서 정
하고 있다.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5)))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확확확인인인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
한 확인절차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 확인사항으
로는 유인과정에서의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소관위원회 수정사항의
조례안에서의 흡수 여부,본회의 수정시 그 내용의 포함 여부,띄어쓰기․부호․한
글․한자표기․맞춤법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기타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무국은 자구수정 부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유인물을 준비하는 등 조례안이송절차를 밟게 한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555...감감감독독독청청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고고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이송되면 상급감독
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즉,동법 제21조에 의하면,조례가 제정 또는
개폐되는 경우,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
관에게,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
야 하며,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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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6.조례의 공포

(((111)))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장장장의의의 공공공포포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의 공포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222)))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의의의장장장의의의 공공공포포포

조례안에 대한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한다.

7.조례안의 재의요구

(((111)))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절절절차차차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되어 오면 이를 공포한 후 해당 조례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는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제19조 외에 제98조,제99조 및
제159조에서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19조와 제98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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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59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제19조는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의안의 일반적인 재의 요구규정인 제98조에 대하여 특정한 의안인 조례안
의 재의요구를 규정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제99조는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의안의 경우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제19조와 구분되
며,제159조는 제19조․제98조 및 제99조와 달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이
아닌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그 판단주체가
다른 경우이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40)또한 제98조와 제99조의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사유가 지방의회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비하여 제19조의 경우는 ‘이의가
있을 때’로 넓게 규정하여 재의요구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제19조에 의한 재의요구는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주장을 달리하
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재의요구제도는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의결에 대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

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의 경우 재의요구 여부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

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지방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재의요구와 재의결이 상례적으로 반복되
는 지방자치의 비능률이 초래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
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도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여 상급기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으
로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

40)김철용,주석 지방자치법,한국사법행정학회,1997,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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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겠지만,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중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조례제정의 위축
과 이로 인한 형식적 지방자치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222)))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요요요건건건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지방자치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조례안이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문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
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이를 위반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령의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조례안뿐만 아
니라 법령의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예를 들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안,②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조례안,③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저촉되는 조례안,④법령에서 금지
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⑤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는 조례안41)등은 지
방자치법 제15조와 제17조의 명문규정에 위반하는 조례안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과 같은 경우
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조례안42)이라고 할 수 있

41)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모든 면에서 시․도의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즉,제17조의 의미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단체위임사무)와 양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기타 특수한 사무에 관하여 기초자치단
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에 저촉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므
로,이러한 경우 외에 양자간의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서로 그 내용이 같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예를 들면,시․군․구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
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가 시․도 조례와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도 시․도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김철용,앞의 책,134면 참조.

42)즉,지방자치법 제92조 및 9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이러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전속이 필수적이고 지방
공무원법 제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단체장의 소속공무원
에 대한 임명절차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과 같은 지방의회의 관여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면 이는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김철용,앞의 책,136면 참조.



-35-

다.

111)))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법법법 제제제111999조조조 제제제333항항항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① 재의요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지방의회에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라는 표현은 헌법 제53조 제2항의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사유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서 그 판단권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
으며 재의요구사유에 대한 제약은 없고 해석된다.

② 재의요구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고자 할 때
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어느 조,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것과 재의에
부치는 이유를 붙여 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폐회 중에도 재의요구
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

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된다.

222)))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법법법 제제제999888조조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① 재의요구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의회
의 의결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속되는 일체의
의결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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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의 요건은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
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의결사항 중 무엇이,어떤 부분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
반되느냐의 판단권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재의요구절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한 재의요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규정된 재의요구
절차와 동일하다.

333)))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법법법 제제제999999조조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① 재의요구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회의 의결로 의무적
경비 등이 삭감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요구절차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절차는 조례안의 재의요구절차와
같다. 다만 재의요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44)))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법법법 제제제111555999조조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① 재의요구의 요건

감독관청의 재의요구지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안건의 대
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의결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하는 의결
을 말한다. 구체적인 재의요구요건은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
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이다. 재의요구지시 여부는 주무장관(시․도에 대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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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지시)또는 시․도지사(시․군․구에 대한 재의 요구지시)의 판단에 달려 있다.

② 재의요구절차

감독관청의 재의요구지시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직접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 재의요구기간에 대한 판단(대법
1992.6.23.92추17)에 있어 제159조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98조 및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는 그 요건과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
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조항에 규정된 재의요구기간을 적용하
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을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조 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이 재
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될 때까지로 제한된다고 한 바 있다.

888...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의의의 심심심사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단,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제외)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43)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당해 조례안은 확정되
게 된다. 재의에 부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례안은 폐기된
다. 재의시에 수정가결 할 수는 없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

43)“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규정은 상위법인 지
방자치법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규정된 위임명령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
으로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창설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59조에 ‘회기계속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하나의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10일을 넘겼다고 해서별도의 제재규정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기속력은 없다 하겠다. 다만,일반의안과 달리 재의안의 경우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갈등관
계 및 재의안의 불확정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0일의 처리기간을 별도로 두
고 있는 만큼,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기간 내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서울특별시,앞의 책,34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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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44)

999...재재재의의의결결결된된된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법법법원원원 제제제소소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98조에 의하
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
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절차는 제15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9조에 의
한 재의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을 한 경우에 그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
에 위반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 할 때에는 대법원 제소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서 제소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19조가 제9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기는 하지만 제소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일
반규정인 제98조의 예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입법론적으로는 제19조에 대법원제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1)))제제제소소소요요요건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5)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44)재의요구에 의한 지방의회의 재의는 지방의회가 먼저 의결하였던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이다. 따라서
극히 일부 내용에 대하여라도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재의가 아니라 새로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하게 된다.김철용,앞의 책,129면.

45)대법원에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주직할시 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인 원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이고,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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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9제3항).

(((222)))제제제소소소절절절차차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하는 재의결사항에 대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의 지시를 할 수 있고,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감독관청의 제소지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 내지 제6항).

111000...조조조례례례의의의 효효효력력력발발발생생생

(((111)))조조조례례례의의의 시시시행행행일일일

조례는 그 조례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범위에 관한 지방
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판 1992.7.28,92추31).

② 광주직할시 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장에게 부여하면서,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장에게 부여하면서,위촉과 해촉에 관하여 당해지역과 협
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
는 위법한 규정이다(대판 1992.7.28,92추31).

③ 양평군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 3조는 위 법률이 정한 사설묘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
여,위 법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에서 법령의 근거없이 영향권 내 주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새로운
허가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법령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대판 1995.12.22,95추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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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제7항).

(((222)))조조조례례례의의의 공공공포포포일일일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
된 날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
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70.7.21,70누76). 따라서 조례의 경우
에는 공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공보가 공보취급소에 발송된 날로 보아야 한다.

111111...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장장장의의의 선선선결결결처처처분분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함으로써 일정한 요건하에서
는 의회의 의결 없이 실질적으로 조례제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대통
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헌법 제76조)과 비견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지방의
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선결처분
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ⅡⅡⅡ...규규규칙칙칙의의의 제제제정정정과과과정정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조례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절차에 있어
서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구체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46)

46)서울특별시,앞의 책,238-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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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규규규칙칙칙안안안의의의 작작작성성성

규칙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가 여부,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지 여부,규칙의 내
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시․군․구의 규칙제정인 경우 시․도
의 규칙에 저촉되는지 여부,필요한 선행절차(합의,승인 등)의 이행 여부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222...규규규칙칙칙안안안의의의 심심심사사사 및및및 조조조례례례규규규칙칙칙심심심의의의회회회의의의 심심심의의의

소관부서에서 작성된 규칙안은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담당부서에서는 ① 형식심사로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관계기관간의

합의․협의 여부,② 예비심사로서 사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법체계상의 문제,
입법선례와의 비교,③ 본심사로서의 조문의 축조 검토,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과
의 관계 검토,대안의 준비 등을 한 후 심사필의 날인을 한다. 법제담당부서의 심
사가 끝난 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
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33...규규규칙칙칙안안안의의의 사사사전전전보보보고고고

규칙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시․군․구
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
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
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전보고
를 받은 감독관청에서는 규칙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그 시행을 보류시키거나
별단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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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규규규칙칙칙안안안의의의 공공공포포포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상급기관에 사전보고한 후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포준비를 하되,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조례의 경우처
럼,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는 공포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판단하여 예정일에 공포하면 된다.

제제제 333장장장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통통통제제제

ⅠⅠⅠ...주주주민민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통통통제제제

111...조조조례례례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및및및 개개개폐폐폐청청청구구구권권권

(((111)))의의의의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스스로 정립하는 법규범이므로 지역주
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하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한군
데에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등을 확보하
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에서 기관대립형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제35조에서 조례는



-43-

반드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원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13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유권자인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유권자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47)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제안
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48) 조례안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있더라도 조례안에 대
하여 제정 또는 개폐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49)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조례제
정 및 개폐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22)))청청청구구구권권권의의의 내내내용용용

111)))청청청구구구의의의 주주주체체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으로서 유권자인

47)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민의 조례지정 및 개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선거권을 가진 자의 총수
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청구하되,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분담금,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나,Califonia주에서 1911년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고,의회가 입법에 실패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는 간접주민발안제도
를 채택하였으나 1966년 폐지되고,현재는 County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지사 선
거시 투표한 유권자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 일반선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하는 주민
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독일은 시민이 지방의회가 일정한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시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조례에 대해서는 시민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8)김갑섭,조례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118면
49)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하),박영사,2000,,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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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세 이상 주민수가 15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서 주민 수를 370으로,700
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4만명으로 하는 등 주민 수를 20단계로 구분하여 연서 주민
수를 규정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제8항에 의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인구통계에 의하도록 하고,지방자치법 제10조의 2제2항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조례의 제정
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20세 미만인 자나 외국인은 조례의 제정․개폐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50)

222)))청청청구구구의의의 상상상대대대방방방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상대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아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다.

333)))청청청구구구의의의 대대대상상상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미치는 조례의

규정사항이며,다만 ⅰ)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ⅱ)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
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이러한 사항을 제외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보,행정
기구의 설치․변경의 신중성,혐오시설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444)))청청청구구구의의의 절절절차차차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

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대표자
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서를 덧붙여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20세

50)홍정선,지방자치법학,법영사,200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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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이를 위임한 대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와 수임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 명부에
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는 6월 이내,시․군․자치
구는 3월이내에 서명을 요청하여야 하며,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51) 청구인 명부에 서명
하고자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 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서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5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
면․동 별로 작성하고,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하여 작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는 서
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시․군․자치구에 있
어서는 5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청구취지 및 이유,연서 주민 수,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
일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시․군․자치구는 읍․면․동)별로 청구
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 명
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의 기간
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
되,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5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4,제1항 내지 제5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는 선거기간을 대통
령선거는 23일,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7일,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로 하고,재선
거 및 재투표의 기간은 각각 2일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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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에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
하고,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사는 요건심사(형식적 심사)에만 한정되고,내용심
사(실질심사)는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5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제정 및 개폐의 청구를 수리하게 되면,그 청구를 수리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의 내용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야
하며,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고,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2...청청청원원원권권권 및및및 주주주민민민의의의 소소소청청청권권권

청원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청원법 제9조 제4항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에
대해서 수리․심사는 물론 처리 및 통지의무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청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청원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다.그리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범인도 청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주민은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를 청원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53)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그리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52)홍정선,앞의 책,111면.
53)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청원은 일반법인 청원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청원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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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은 피해의 구제 등 뿐만 아니라 입법에 관한 사항도 청원사항이므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원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헌법,청원법,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으며,이를
통하여 조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ⅡⅡⅡ...입입입법법법적적적 통통통제제제

우리나라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전속됨을 규정하면서 그와 아울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장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대한 제정권한까지 국회가 독점한다는 뜻은 아니며,지

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다만,지방자치가 지
역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체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것이 국가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지방자치의 형성자로서의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은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서
로 경합하게 되지만,국회가 입법권을 행사는 범위내에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54)
법률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이 국가의 입법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의 제정․
개정․폐지를 통하여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되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54)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론,삼영사,1996,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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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례제정권의 행사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통제수단 역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내용이 중앙정부
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 및 폐
지함으로써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게 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만,이러한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는 법률의 위임 범위안에서만 제정,개정
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ⅢⅢⅢ...행행행정정정적적적 통통통제제제

111...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지방의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
제수단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재의요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조례제
정권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결사항 전체를 재의요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의요구제도는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에 관한 국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법

령의 집행을 책임진 정부의 입법에 관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와 행
정부간의 권력분립과 권한행사에 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를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제수단이다.5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각자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에 정책대립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수단이 있어야 하며,재의요구는 그
유력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또한 조례안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이 월권이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

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55)대법원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
게 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4.11.96추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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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따라 국법질서내에서의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이 지켜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재의요구 제도 외에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재의요구 지
시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이견이 없더라도 국
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법률안 거부
권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와 아울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위법한 조례에 대

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
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제도를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 및 대법원의
명령․처분․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여기서 반발하여 더욱 결속을 강
화하여 재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재의결된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집행기관은 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기전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이다.

(((111)))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권권권자자자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권한분배 내지 조정에 관한 문
제이므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고 그의 명의로 행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과 제9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요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지
시에 의한 재의요구를 규정한 제159조에서도 이의요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
하도록 하고 있다.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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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징계 등 문책할 수 없고 그 밖에 특
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56)
대법원 제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

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제소지시 역시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단이 없으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사사사유유유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재의요구 사유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이다. 헌
법 제53조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안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
이의 정책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98조의 재의
요구 사유는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이
며 제159조에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재의요
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에 있어 제19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대법원
제소사유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99조의
재의요구 사유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56)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
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9추54).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
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이른바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
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
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
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의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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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는 때와 재해복구비 등을 삭감하는 때’로 되어 있어 비교적 재의요구 사유
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98조,제159조의
재의요구 사유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단체장은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111)))법법법률률률의의의 위위위임임임없없없이이이 주주주민민민의의의 권권권리리리제제제한한한․․․의의의무무무부부부과과과 또또또는는는 벌벌벌칙칙칙을을을 규규규정정정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
괄적인 것이면 된다.

222)))개개개별별별 상상상위위위법법법령령령의의의 규규규정정정내내내용용용 위위위배배배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조례제저

우건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법령위
반이라 함은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3)))당당당해해해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사사사무무무가가가 아아아닌닌닌 사사사항항항을을을 규규규정정정한한한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

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된다.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어떤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국가사무 내지 기관위임사무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재의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도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또는 시․군․자치구의회가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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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시시시․․․군군군․․․구구구의의의 조조조례례례가가가 시시시․․․도도도의의의 조조조례례례․․․규규규칙칙칙에에에 위위위반반반한한한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

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한 시․군․자
치구의 조례는 법령에 위반한 의결에 해당되어 재의요구 사유가 된다.

555)))지지지방방방의의의회회회와와와 집집집행행행기기기관관관의의의 권권권한한한배배배분분분 및및및 대대대표표표제제제 원원원리리리에에에 위위위배배배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

로 지방의회를,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
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각
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서 의회와 단체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제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666)))상상상급급급기기기관관관의의의 승승승인인인 등등등 선선선행행행절절절차차차의의의 이이이행행행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목적상 조례로 정할 사항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관중앙부처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가 있는바,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전에 상급기
관의 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선행절차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재의요구 사유가 된다.

777)))공공공익익익을을을 현현현저저저히히히 해해해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등등등 조조조례례례안안안에에에 이이이의의의가가가 있있있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 사유로 명시한 ‘공익’은 추상적․

다의적인 개념으로 결국 헌법 제53조,지방자치법 제19조의 ‘이의가 있는 때’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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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예예예산산산상상상 현현현행행행 불불불가가가능능능한한한 사사사항항항이이이 포포포함함함된된된 경경경우우우
지방자치법 제9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조례안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므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조례안은 지방의회 의
원의 발의로 가능하므로 예산과 조례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자치법 제123조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
결하고자 할 대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결하
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33)))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기기기한한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53조의 법률안의 재의요구와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되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불
만을 가진 내용만을 재의에 부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행사를 지
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며,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
은 재의결을 통한 원안관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자
치법 제98조 및 제99에서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59조에서는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안은 제19조 제5항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시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서 확정되므로 그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지시와 재의요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법 제98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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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
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가 폐회직전에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를 생각할
때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의를 요구할 때 반드시 이유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또는 수정의결을 할 때 검토하여야 할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대법원 제소로 이어졌을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지방의회에
서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
므로 대법원 제소 후에 새로운 사실을 들어 당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지
방의회의 재의결 결정과정에서 판단할 기회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
들 것이다.

(((444)))조조조례례례안안안의의의 재재재의의의결결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
에 부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관 위원회 등에 알리고,본회의
에 상정하여 재의요구권자로부터 재의요구사유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재의에 부쳐진 조례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당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따라서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재의에 부쳐 그 효과를 정지시킬 수
없다. 재의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조례안은 폐기되며,재의에 부
친 이상 수정가결할 수는 없다. 재의에 부쳐 토론한 결과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
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
안이 재의요구 되면 일단 의결된 효과는 정지되는데,이때 지방의회가 재의투표된
조례안을 반드시 재의에 부쳐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은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반드시 재의에 부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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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 시한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는
바,긴급한 사안일 경우 당해 조항이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안 재의와 같이 재의 요구된 원안을
방치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재의요구 사유를 검토한 후 위원회 대안
을 마련하여 대안의결을 행할 수 있으며,이때에는 특별정족소가 아닌 일반정족
수가 적용된다. 이것은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되고,수정의결된 조례
안을 새로 의결된 조례로 보아야 한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재의요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재의요구는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위반 사실을 뒤늦게 인식할 경
우 위법한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것보다는 재의요구를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55)))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의의의 실실실태태태

이러한 재의요구제도는 지방자치의 시행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적절한 관계설정 등에 크게 기
여하였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 2005년 말까지 1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 요구한 조례는 총800여건에 이르는 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300여건이고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600
여건이고,57)재의 요구한 800여건 중 부결이 60%인 500여건,재의결이 28%인 200여
건,기타가 12%인 10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가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57)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자치법규운영실적 통계에 따르면 91～96간 338건,97년 61건,98년 75건,98년 44건
2000년 4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의 통계는 02년 22건,03년 40건,04년 61건,05년 8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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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으며,58)또한 조례제정에 관한 전
문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222...표표표준준준조조조례례례안안안 또또또는는는 조조조례례례준준준칙칙칙안안안 시시시달달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고나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시․
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는 바,상급관청이 조례안의 심사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적인 통일을 선호하여 사전에 조례준칙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
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준칙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명칭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상급관청의 승인을 얻어 공시․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재시행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표준조례안
내지 조례준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실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표준조례안의 제공은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언․권고․지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언․권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행하는 비구속적 성질의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권장 내지 알선을 의미하고,통
상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무수행을 보장
하는 사전적 관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조언이나 권고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
을 가지며,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실행은 중앙정
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지방의회의 입법능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
로서 자치입법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표준조례안 내지 조례준칙안제도
는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이 성숙될 때까지 자치입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
이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그 운영에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58)이상규,재의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자치의정 제4권 제2호 ,200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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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승승승인인인․․․협협협의의의

(((111)))의의의의의의

현행 법령중에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그러한 협의나 승인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경우 이
를 국가적 승인유보라 한다.
이러한 승인유보는 현행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제도는 한편으로는 사전적
인 권력적 관여 내지는 감독의 수단이라 할 것이나,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적인 관여
수단이 된다. 승인이 협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역적 이해와 함께 국가적
이해가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당해 사항을 처리함
에 있어서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승인제도를 통하여 자치단체와
국가가 미리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59) 승인은 일반적으로 타자의 법률적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인 점에서 그 구조상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과 동일하지만 자치사무
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은 행정주체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타당성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60)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승인이 거
부된 경우에도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없이 행한
경우는 무효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61)

59)박윤흔.앞의 책.193면.
60)박윤흔,앞의 책.193면 :김남진,행정법Ⅱ,법문사,1992,188면.
61)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면제 등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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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에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농업기술센타의 폐지,
보건소의 추가 설치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이러한 협의가 승인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협의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권한에 관련이 있을 때 의사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수단의 일종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직
속기관의 설치․폐지는 자치사무이며,이러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
도․감독 차원에서 행하여진다는 점,그리고 법령상 요구되는 협의 없이 행한 행위
는 승인없이 행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협의는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승인유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지만 지방자

치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령에 근거를 두고 그로 하여금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62) 그러나 승인유보는 사후적․교정적 감독이 아닌 사전적․예방적 감독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므로,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아래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222)))현현현행행행법법법령령령상상상 승승승인인인․․․협협협의의의유유유보보보 조조조항항항

현행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지방세법,지역보건법 등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협의를 받도
록 하고 있다.
먼저,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에서는,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7.12.96추22).
62)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제9조의 위헌소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
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헌
재결 1998.4.30.96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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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
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제4조 제3항)
ⅱ)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
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제6조 제1항)
ⅲ)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
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제95조 제4항)
ⅳ)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
인(제102조 제1항)
ⅴ)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행정기구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승인(이는 규
칙제정사항,제111조)
ⅵ)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고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경
유)의 승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제40조 제2항,제41조,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ⅰ)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시․
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제6조 제3항)
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기술센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
부 장관(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경유)과 협의
ⅲ)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한시정원,초과정원의 책정시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1조의 2제5항,제14조 제2항,제19조 제2항)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설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9조),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토령령)에서는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의 설치(제5조
제1항),소방서의 설치(제8조),규칙으로 ?출소의 설치․통합(제?조)세 미리 행정자치
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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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조조조례례례의의의 제제제정정정․․․개개개폐폐폐 보보보고고고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시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게,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
며,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조례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반
적인 법정 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의 징수는 다른 감독수단의 행사를 위한 필요성 판단과 그 적절

한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폐시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재의요구 지시를 하고
있다.조례안의 제정․개폐시보고를 요구하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독일에서도

조례안의 인가 또는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보고의
무를 과하고 있는 바,지방자치법 제252조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조례를 제정하
거나 개폐한 때에는 도도부현은 공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대신에게,시정촌
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고제도는 첫째,보고기한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는데,일본은 공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둘째,보고기한이
우리나라는 시․도나 시․군․자치구 동일하게 5일 이내인데 반하여 일본은 도도부
현은 20일,시정촌은 30일로 되어 있으며,셋째 우리나라는 시․군․자치구의 조례
안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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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은 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ⅣⅣⅣ...사사사법법법적적적 통통통제제제

111...위위위법법법조조조례례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법법법원원원 제제제소소소

(((111)))의의의의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
지만,조례도 국법체계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의 법규범에 위배해서
는 아니된다.
조례의 국법체계상 위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현행법상의 해석으

로는 헌법과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규칙,그리고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
보다 하위에 위치한다.63)
조례도 법규범인 이상 상위법규범에 위반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범에 위반한 조례

는 무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할 가능성
이 많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자치법 제159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위법한 조례안의 의결에 대한 대법원제소 제
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재의결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고,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63)법제처,법률교육교재(Ⅰ),1999.24면.:조정찬,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연구 창
간호.,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지방자치법학연구회,2000.10,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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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의 지시는 재의결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고,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소지시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지방의

회에서 재의결되었으나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64)제소기한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관한 제159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있으나 제19조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때에는 제98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제소대상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정되고,공익침해를 이유로 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 요구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할 뿐이고 사전에 재의 요구로 다툰
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재의결된 조례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조례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례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결과적으로 조례전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또한 재의 요구시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나 수정 재의 요
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65)

64)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이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4.27.99추23).또한 대법원은 시의 출자금 등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시
소속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10.25.96추107).

65)대판 1994.5.10.93추144에서 대법원은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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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법법법원원원 제제제소소소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성성성격격격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가 행하여진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은 기
관소송이라고 하는 설,66)항고적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설,67)지방자치법 특유의 소송
으로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다.

111)))기기기관관관소소소송송송설설설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

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관소송의 일종이라고 한다.68)
따라서 소의 제기 및 당사자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준용할 법규정은 행정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례안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
로는 볼 수 없으며,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소송은 항고소송과는 다른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의 대상은 재의결이다.69)
조례는 공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직 공시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
라,그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
시킬 우려가 있으며,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
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6)박윤흔,앞의 책,834면.
67)구병삭,주석 지방자치법,박영사,1995.440면.
68)한국사법행정학회,주석 지방자치법,1997.551면 :대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특례조례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
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라고 하여 기관소송의 일
종으로 보고 있다 (대판 1999.10.22.99추54).

69)박윤흔,앞의 책.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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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조례 자체의 유효나 무효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70)

222)))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법법법에에에 특특특유유유한한한 규규규범범범통통통제제제의의의 일일일종종종이이이라라라는는는 설설설
지방자치법상의 대법원 제소제도는 지방자치법에 특유한 제소형태의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설이다.
규범통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규체계에 있어서 상․하위 법규상호간의 모

순․저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적 영역을 이루고 있으
나,넓은 의미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또한 주관적인 권리보호보다는 객관
적인 법질서 보호의 측면을 중요시 하는 일종의 기관적 소송이라는데 특징이 있고,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결과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조례가 부효
로 된다는 점에서 위헌에 위반된 법률을 무효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
며,그리고 조례도 법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상하위 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
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71)

333)))학학학설설설의의의 검검검토토토
먼저,항고적 기관소송설을 검토해 보면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

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무효
등확인소송,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으로 구분(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되는바,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
소를 항고소송으로 보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행정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의결된 조례의 무효를 구한다는 점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70)백윤기,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소송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18호,
587면.
71)김홍대,지방자치입법론,박영사,1999,243-244면.:조정찬,앞의 글.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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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가 지방자치법에 특유한 규범통제의 일종이라
는 데에도 찬동할 수 없다.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되느냐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72)와 구체적 규범통

제73)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설
이다.74)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그 규범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키는 효

력을 갖는 경우와 그 규범의 효력은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추상적 규범통제는 법규의 효력유무를 판단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의 효력을 상실시키며,구체적 규범통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와 제75조 제6항에 따라 위헌법률의 효력을 일반

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대법원에 의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소송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법
규의 적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법규로서의 효력
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을 검토해 보면 첫째,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에 의한 대법원 제소제도는 조례안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모든 사항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규범통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뿐만 아니라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75)제159조 제3항의 대법원 제소사항은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재

72)추상적 규범통제는 재판에 전제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
단하는 것,즉 구체적 소송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제소권자에게 위헌 심판청구
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헌법침해를 감시하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헌
법수호가 강화되지만 남소의 폐단이 따르고 헌법재판소 등이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73)구체적 규범통제는 특정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즉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적용법규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규범통제를
말한다.

74)김철수,앞의 책.797면 :권영성,앞의 책,1159면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2004,308면.
75)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1.조례의 제정 및 개폐.2.예산의 심의․확정.3.결산의 승
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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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뿐이다.
둘째,규범통제는 규범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 그 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나,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반드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전제되지 않는다.
즉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된 조례가 재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
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된 조례가 재의결 되어 조례로서 확정
은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게 되는데,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는 지방의회의 재의결만 있으면 가능하
고 따라서 공포되지 않아 조례로서 확정은 되었으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조
례는 아직까지 규범의 성격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규범통제라 할 경우 조례라는 동일규범에 대하여 2중적인 규범통제가 인정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볼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헌

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지방자치법에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보는 설에 의해서도 ‘조례에 대한 대법
원 제소제도가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방지치법 특유의 제도이나 조례도 법
규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고 이때 대법원이 당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조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이 거부될 것임은 당연하다’

설치․운용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의 설치․처
분 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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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있는 바,이는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에 조례도
포함되며 조례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서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중적인 규범통제가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서도 조례규범에 대해서만 2중적
규범통제를 받도록 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
통제의 본래의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넷째,제소 결과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 유무가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의 유․무효라는 점에서 규범통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할 경우 제소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에서도 재의결의 유효․무효를 판단하게 되고,재의결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
면,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조례
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조례 자체의 유효․무효를 직접 판단한 결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에서 조례의 유․무
효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의 유․무효를 판단한다고 볼 때에만 지방의회 의결 일부
에 대한 판단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하여 의결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시 이의사항으로 지
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대상으로 된 것은 국한하여 심판할 뿐이고,사전에 재의요구
로 다툰 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관소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에 따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지
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6)

76)우리 헌법 제111조는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의 심판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여기에서의 권한 쟁의는 권한의 귀속에 관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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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에서는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는 지방의
회의 권한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77)기관소송은 법규의 적
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그들간의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쟁송이므로78)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22...위위위헌헌헌․․․위위위법법법 명명명령령령․․․규규규칙칙칙 심심심사사사권권권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통통통제제제

우리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규칙 심사권은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심사의 대상으
로 명령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도 그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조례도 국법
질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헌․위법의 조례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위헌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고,심사 결과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조례를 당해 사건에 적용하
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조례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333...헌헌헌법법법재재재판판판소소소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통통통제제제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

소극적 분쟁이므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7)조정찬,앞의 글,88-94면.
78)박윤흔,앞의 책,740-7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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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당해 공
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하며,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
하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
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의 입법

행위도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
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행위도 입법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79)
그러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
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심판의 대상이 ‘법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
상이 될 수 없다.80)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조례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기본권
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
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8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

법상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ⅱ)다른 법률

79)헌법재판소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
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결 1995.4.20.92헌마264등 병합).

80)헌재결 1998.10.15.96헌바77.
81)헌재결 1998.3.26.96헌마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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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일 것.ⅲ)권리보호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한다.82)
따라서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대상
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8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전제 요건으로서 당해 조
례가 구체적 집행절차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84)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조례가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85)
헌법재판소는 심판결과 조례 또는 조례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으며,헌법
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82)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침해의 직접성과 보충성이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조
례의 경우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고,조례 자체의 효력은 다투는 소송이 없다하여 보충성에 반하지 않
는다고 한다(헌재결 1995.4.20.92헌마264등).그러나 대법원은 폐교처분취소 사건에서 조례자체의 효력
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심판을 하였다(대판 1996.9.20.95누7994).따라서 조례
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
하는 취지상 재판수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결 1998.5.
28.91헌마98등)이므로,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헌재와 대법원간의 기관
우호의 정신을 통하여,장기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83)독일에서도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학설상 다툼이 없고,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84)헌법재판소는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결
정에서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동 조례를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동 조례 부칙 제2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
성이 없고 따라서 이 부칙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헌재결 1998.11.26.96헌마 55).

85)헌재결 1994.12.29.92헌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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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제제제 111절절절 서서서론론론

지금까지 자치입법 즉,조례와 규칙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가 상
당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1995년의 지방선거 이후,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지방의회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함에 따라,그 동안의 관치입법 내지는 중앙의 지침시달에 의한 종속입법의 성격을
탈피하면서 그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복잡․다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치입법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규범인 조례가

상급기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되어,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형화되어 버렸던
지방의회구성 이전보다는 민주성과 다양성이 제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입
법과정의 현실적인 운영측면을 살펴보면,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흡과 조례의 제
정한계 일탈로 인한 상위법령 위반 또는 집행불가능한 내용 등을 포함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재의가 요구되고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또한 행정수요
가 광역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나치게 지역이익만을 추구하여 국가 중요시책
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반면에,조례의 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인 발의보다는 국가의 법령제정

과 개폐라는 타율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다.86)또한 지방의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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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조례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통과율이 아직도 높
음을 감안할 때,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이전의 중
앙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는 독립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국고 보조금
등 중앙의존의 연결고리가 있는 한 집행기관에 의한 법률시행규칙적인모델조례의
제출과 의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로 인하여 조례제정절차가 도식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도식화된 조례제정절차의 문제점은 조례제정에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지

나쳐 지방자치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데 있다.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을 위하여 주민에게 적용되는 규범인 만큼 주민을 위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법체계의 유지와 조례제정의 자주성확보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

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의 자치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항목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ⅠⅠⅠ...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기기기능능능의의의 자자자주주주성성성 확확확보보보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86)지방의회과 입법권이 있어 조례를 자치법규로 만든다고 하지만 창조적으로 제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앙
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면 그에 맞추어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창조적인 조례제정으로는 다양한 시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나 부천시의 ‘자판기금지조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안세찬,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의정 및 지역활동의 방식,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길벗,1995,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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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은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되고 있으며,실제
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제안은 상위법령이 제정․개폐되면 그러한

국법질서의 변동에 조화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중앙 주도의 자치입법이
남발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직결된
사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감독기관의 재의요구지시권 및 제소지시권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

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
으면 선결처분할 수 있는바,비록 이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
을 상실하지만 선결처분의 대상에 제한이 없고,선결처분이 행해지면 일단 그 효력
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심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약되어 있는 조례제정

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
정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또는 벌칙제정시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
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88)

87)1996년도 정기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제안자별로 그 건수를 구분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하는 자치입법활동의 양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즉,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302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는데 지방 의회의원 발의가 44건인 반면에 단체장이 제안한 건수는 258
건이었고,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총 건수 2,796건 중 의원발의가 393건이고,단체장 제안이 2,403
건으로서 단체장이 제안하여 제․개정되는 조례의 건수가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보다 6-7배 많음을 알
수 있다.

88)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상당한바,“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의하여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만 아니하면 제정할 수 있는데,주민
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정할 수 없고 국가의 법령에
서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헌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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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와는 다른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자
치법규를 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는 규정할
수 없다면,조례나 규칙 등은 상위 법령의 시행규칙으로서 국가법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법상의 법리상 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입법수요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상 현

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제정의 범위확대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제한적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가 기본권보호의 기능과 기본권제한에
관한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방
향의 헌법개정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현행헌법상의 골격을 유지하되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률로써 조례제정권을 수권하는 입법기능의 재배
분방안이다.
즉,법령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이나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만을 규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결정에 맡겨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9)어쨌든 현행헌법과 지
방자치법하의 조례제정범위는 극히 협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곤란하므로
그 범위확대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90)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조례를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위임입법과는 구별하여,자치사무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등
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도’도 제정할 수 없게 하고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
정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윤흔,앞의 책,126면-127면.

8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경실련의 제언 참조.
90)‘국회와 지방의회입법권의 배분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를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

관사항으로 한정하되 국가사무 이외의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이외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국
회와 지방의회의 경합적 입법소관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지방의회는 상기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관
사항 이외의 광범위한 사무 중 자치사무를 전속적 입법소관사항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며……(중략)……자치사무에 관한 한 법령의 선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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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사무가 개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화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사무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
2항 단서를 삭제하여 자치사무가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사무로 규정되
는 소위 법률선점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ⅡⅡⅡ...입입입법법법과과과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참참참여여여확확확대대대

현행법상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하향적인 입법방식은 형성
되어 있지만,지방자치단체가 그 연해를 국가의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적
인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단일국가인 영국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국회에 개별 법률안(Private

Bill)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연합회에
의결 전 의견진술권을 주고 있다.91)
국회 및 정부가 국가 또는 지방행정의 실효성․현실적합성을 높이고 행정에 활력

을 주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제안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92)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
요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3)
첫째,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 지방의 국가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민

주주의는 ‘밑에서 위로의’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이를 통하여
지방의 형식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및 지방적인 이익을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론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야 한다.”김성호,주(31),221면 이하.
91)독일연방헌법의사규칙 제69조 제5항에서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연합회(KommunaleSpitzenverbaende)에

게 법률제정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하는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통고를 받
으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김성호,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
원,1995,135면.

92)동지 :이기우,지방자치이론,학현사,1997,505면 이하.
93)경제정의실천연합,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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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둘째,법치국가적인 요청이다. 수직적인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를 실

현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배분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상호견제를 하여야 하는데,지방
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국가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형성은 밑에서 위로의 자발적인 통합이므로,지
방자치단체의 국가입법에 대한 자발적인 협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조정
이 원활해져서 양자간 대립과 갈등관계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넷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수호하고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를 존속시키

기 위하여 지방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방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이 지
방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하향적으로 결정된다면,자치입법권의 존립근거가
위협을 받는다. 이것은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원적 권력구조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를 실질화 시키는 입법적
인 제도화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자치입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은,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칭)를 설치
하고 여기에 지방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제안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
회 혹은 정부의 입법 과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
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회 입법과
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견제안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국회법의 개정도 고
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94)
다음으로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독일의 연방참의원과 같이 지방정부의 대

표들로 구성된 입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세법 등 일정한 법률안에 절대적 거부권을

94)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제안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연합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전국적 대표성을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연합체에 위원회의 의결
전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법률안에 대하여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김성호,주(31),23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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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이것은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
능한 것으로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범령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상위법우
선의 원칙’에 저촉되며,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반대에 의하여 입법과정이 지면 내지 철회되는 등 우리 현실
에는 그 도입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본다.
이밖에 정부 내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구체적인 입법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투입․조절하는 절차적인 보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만 참석하고 있는 국무회의
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행정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의 제정․
개정․폐지시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ⅢⅢⅢ...조조조례례례의의의 사사사법법법심심심사사사주주주체체체의의의 변변변경경경과과과 권권권한한한쟁쟁쟁의의의대대대상상상기기기관관관 확확확대대대

조례의 성격상 단순히 법률과 명령의 하위규범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법규범이자 의회입법이라는 점에서,자주법인조례를 명령 등 행정입법과 동류로
취급하여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명령,규칙과 같이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현
행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자주입법으로서의 조례의 법적 성격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사법심사기관은 당해 조례의 위헌 또는 위법성심사에 국한

된 대법원보다는 수권법령의 적헌성 심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적합하다는 주장95)이 제기되고 있다. 즉,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법률에 준
하는 의회입법이므로,입법취지상 조례의 입법성심판은 당해 조례의 입법을 규정하
고 있는 법령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동시에 판단되어야 하므로,조례의 사법심사주체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이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

95)김성호,주(88),1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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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행정부에 한정하고 있어,96)입법권의 범위와 대상에 대
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가 예상됨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97)따라서 국가
기관을 행정부에 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입법부 등 국가기관을 포함하도
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이 법률에 의

하여 침해되면,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제기를 통하여 구제를 받
을 수 있으나,우리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인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입법정책에 따라서는 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98)

ⅣⅣⅣ...재재재의의의요요요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정정정비비비

입법기관이 의결하는 조례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의제기수단인 재
의요구제도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가 상급기관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의회의결의 위법성과
공익성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로서 지나친 측면
이 있다.99)
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방사정을 제대로 모르

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100) 왜냐하면 지방자

96)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
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 쟁의 심판

97)이것은 국회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특정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국회에는
그러한 법률의 제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한다.홍정선,앞의 책,66면.

98)홍정선,앞의 책,66면.
99)동지 :안세찬,앞의 글,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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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주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의사를 전
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법원 제소권,상급

기관의 대법원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등 중첩적인 통제장치와 맞물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심대히 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의
결을 했을 경우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예견되나 철저히 중앙통제로 일
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급기관에 대한 심사청구나 결정요구에 의해
상급기관이 2차적으로 지방의회의결을 견제한느 일본과 달리,우리나라는 행정자치
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독립적으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재의요구지시․제
소지시 및 직접제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치권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즉,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시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강제적 재의요구지시조항을 삭제하고,대법원에 대한 제소지시권도 삭제하여
감독기관이 직접적으로 제소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ⅤⅤ...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 담담담당당당자자자의의의 법법법제제제능능능력력력 강강강화화화

자치입법안의 발안․심의 등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해당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입법관련 보좌기구의 미흡,의회운영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제소사례가 빈번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치법규가 적법․타당하게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101)

100)“지방자치는 언제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인데,수평적 관계가 아닌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현안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조창현,지방의회의 운영과 성과,지방자치특강,경향신문사,1994,161면.

101)박영도,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1994,32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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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실
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이들의 법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입법권 및 법제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 등 최고책임자의 인식의 제고, 법제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보수상의 배
려,법제업무전담기구의 확대 강화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교육의 실시 등이 요
구된다.
한편,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법제실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그 중 법제처에서는 ① 법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전담요원에 대하여 법률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② 자치입법의 효율성 제
고 및 중앙․지방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간 갈등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관련법
제정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자치법제개선연구반’을 행정법제국 소속하에 구성하여
운영하며,③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기준 등 자치입법관련자료를 발간․배포하여
자치입법실무에 지침이 되도록 하고,④ 법제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 및 법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02)
이러한 법제처의 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의 토대 하에서 체계적이

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그 내용도 실무적인 법제이론 및 기술적인 사항에 중점
을 두어 행해짐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가 필요하다.91년 지방의회의 성립 이후 그 활

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
의원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의 규모확
대와 전문화추세에 부응할 만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안의 거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안이 되고 있으며,지
방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많은 부분이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상위법이나 적법한 절

102)법제처,업무현황(제184회 임시국회),1997.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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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일탈한 조례안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의해 대부분 부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함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여 해결할 문제이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광범
위한 연수교육의 개발,103)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체제의 확
립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원이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보좌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처(국․과)가
설치되어 있고,특히 조례안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어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악하고 있어 업무의 독립성
과 소신이 떨어지고 있으며,의회사무처(국․과)직원들이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변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전문위원은 실제로 시․도의 과장을 거친
지방서기관 등이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거나,원내 다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엽관주의적 인사정책의 결과 전문
지식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직렬의 신설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제고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지만,최소한 전문위원의 선임에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상

의 회기일수제한규정에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
며,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집하여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하고,아울러 위원회의 조직․인적 구성의 합리화와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03)1995년부터 국회의정연수원(현 국회사무처 연수국)은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회의운영 등 연수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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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자자자치치치입입입법법법기기기능능능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방방방안안안

ⅠⅠⅠ...제제제도도도적적적측측측면면면

111...조조조례례례 제제제․․․개개개정정정 범범범위위위 확확확대대대

조례의 입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
고 의원입법 활동에 큰 부담이 된다. 입법 소권사항은 법률과 조례의 제정범위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권한 및 역할 분담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조례의 입법소관이 너무 좁다는 지방의회의 자주적 입법범위를 법령

으로 폭넓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써 창의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가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로서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포괄적

으로 부여된 자치입법권이므로 법령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개별
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례의 입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의결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 행정을 추
진하는데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
에서 지방적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권
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104)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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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며 ③ 국가의 법률과 명령은 물론 상급 자치단체
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되고 ④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도 개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원입법 활성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정은 법률의

유보 없이는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조례제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례제정 대상을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한정한 것은 지
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인정은 하되 제대로 권한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국가적․전국적인 업
무에 관여하고,지방적․지역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넘겨 입법활동의 폭
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사무로 되어있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정리하여 지방사

무로 이양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법률
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자치사무에 관해서도 법령선점론 대신 조례선점론 내지 조례우위론을 인정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회는 국가적․
전국적인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국가입법권외에
지방의 특색을 살려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자치입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중앙과 지
방간의 합리적인 입법권 배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범위가 좁아져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이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04)김양수,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4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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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정부가 만든 법령은 복잡․다양한 지역적인
확경수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성을 보일 때가 많다. 이러한 법령
의 경직성은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제정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차후에 입법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하는 제15조 단서규정의 제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개정되어야할 필요성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조
례제정권에 단서규정을 두면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
한 중앙정부의 강한 불신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중앙정부가 불신과 우려만 하여 지방의 계속 통제하려 든다
면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우려와 불신에서 벗어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

해서 법적으로 조례제정권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지방자
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오랜 불신을 해소시키려는 노력과 지역특성을 살
린 자치입법활동에 보다 적극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222...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시시시 입입입법법법예예예고고고제제제 도도도입입입

지방자치단체장의장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 하
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조례에 대한 이해당
사자나 관련주민의 의견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나 시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선출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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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도의가 아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집행부와 같

이 주민의 적절한 의견은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 결과에 대해
서는 지역신문,반회보,유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주민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3...의의의원원원 입입입법법법활활활동동동 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 도도도입입입

의원들은 대부분 대중언론매체들이 보도를 잘 해주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
사 등에 신경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소속정당 지도부나 자신의 지역 주
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상대적으로 언론보도가 잘 되지 않는 법안심의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즉 의원 스스로도 입법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보족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법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의원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내외 전
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공청회 등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의원들이 매년초 전년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의정활동보고회의 형식을 빌려 지

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성 내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라 볼 수 없다.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실적이 되

어야 함을 감안한다면,앞으로 지역의원들의 입법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이해관계인,관련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평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본다. 물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 시민단체,학계,관련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의원입법
의 중요성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리라고 본다.

444...전전전문문문위위위원원원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 및및및 법법법제제제화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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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인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강
이 우선되어야 하나,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교차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이러한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제도는 이러한 의
안의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전문위원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제
도이다.105)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입법보

좌를 위한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직제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 회부된 대부분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지기 전에 전문위

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청원이나
조례안 등의 법률적 검토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분석과 정책개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문성
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자리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집행부에서 갓 승진하면서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
실이 그렇다 보니 입법활동을 보좌 내지 지원할 만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
이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어 의원들에 대한 입법보좌와 의정지원 역할은 미약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앞으로

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 내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즉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분야는 물론 의정활동과 법제실무에 능통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 혹은 연수를 받은 자 등을 전문위원으
로 임명하도록 임용기준을 법제화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
들이 임용되는 길을 막을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위원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연수와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
직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06)

105)김양수,앞의 글,47면.
106)김양수,앞의 글,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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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의의의원원원전전전문문문성성성 제제제고고고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

오늘날 지방행정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은 필연적으
로 자격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문성 부족으로 의원
발의 조례입안 부재 및 조례심의에 있어 형식화 경향,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무
리한 입법 강행으로 재의 요구 되거나 대법원에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의 상공업,건설업자 등이 많으며,이들은 지역의 토호세력 내지 지역유
지,정당인들로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지방의원의 전문성 결여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입후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들이 입후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07) 겸직의 공

정성 담보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현행 겸직금지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
33조에서 두고 있는 바,겸직금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뛰어난
지역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겸직금지에는 장․단점이
논의 되고 있으나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자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고
려해 볼 때 겸직금지 조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화 내지 제도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의회활동이 거의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배치는 중요

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전문화되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갖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07)겸직금지 문제에 대하여는 허용할 경우 직능대표 등 사회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어 의원
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성 유지와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문제
가 생길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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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원들의 사회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토록 하고,그리고 위원회 교체를 제도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잦은 교체
를 막도록 하고 재선의원은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전문대학

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곳에서는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연위주의 교육
보다는 참여자중심의 실제적인 지방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선의원을 위한 2주
간 기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등원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양과 상식 그리
고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개별 정책중심으로 운영하는 1주일 과정교육,입법
기술 및 정책입안 6개월 과정교육,지방자치관련법 및 주민여론 수렴방법 3개월 과
정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제적으로 돕도록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ⅡⅡⅡ...운운운영영영적적적 측측측면면면

111...해해해당당당분분분야야야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활활활용용용

날로 복잡화․정보화․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
들 모두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의정활동에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

이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활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정
활동 및 입법활동에 있어서 각종 의안이나 검토보고서에 교수나 사회 각 분야 전문
가들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거나 전문가들을 인력폴(Pool)의 형태로 구성하여 의원들
과 전문위원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원발
의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지 지역의 특정사안을 공회를 개최하여 해당 전문가
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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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
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서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2...의의의원원원입입입법법법 보보보좌좌좌조조조직직직 보보보강강강

성공적인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
요 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원회별 인력을 법무담당관
실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보강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독립시켜 전문화하고 위원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들의 입법업무를 전담하여 보좌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입법보좌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입법보좌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보좌 직원
에 대한 법률교육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중
앙의 지방행정 연수원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 실시해 왔으
나,앞으로는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하는 지방의회 관련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란 측면에서 공무원교육원이나 법제처 등에 위탁교육 등 방법을 통하여 별도의 교
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3...조조조례례례시시시행행행의의의 실실실효효효성성성 확확확보보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무엇보다
도 조례시행을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어느 정도의 벌칙을 제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해 있는데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가 많아서 그 효력이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태가 되어 조례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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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원들로부터 경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례가 지역특
색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자치입법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당초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구법 제20조에서는 시도에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벌금을 정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정해 두어 조례의 실질적인 실
효성이 확보되었으나,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
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로 정함으
로써 시․도의 벌칙조항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처럼 국회와 중앙정부는 벌칙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그나마 있

던 권한마저도 개정을 통해 크게 약화시킨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입법권한을 약화하려는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라
할 수 없다.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시행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벌

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가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
없이는 전혀 벌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는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영국
과 미국 및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벌칙에
관한 규정도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례
는 행정법규와는 달리 국가의 헌법체계 안에 있는 준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
방의 자치법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법인 이상 조례로써 벌칙조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보완내지 구법 제20조를 부활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개선하여야 한다.

444...주주주민민민참참참여여여 확확확대대대방방방안안안 모모모색색색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자치법인 조례가 주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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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당하고 관심 밖에 밀려나 있다면 그것은 조례로써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립의의도 잃게 된다.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은 조례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자
치입법권을 행사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론 수렴에 소극적이고 절차 등을 형
식적으로 운영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나 인식 또한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뿌리인 자치법인 조례가 경시되고 주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밀려나 있

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으
며 자치입법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는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할 때에는 사전절차로서 반드시 주민의견이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체계화하고 엄격히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발의안도 입법예고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주민이나 단체들의 의견과 여론을 모아서 실제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관련 있는 기관단체들도 조례 제․개정시에는 공청회나

토론회,입법예고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지
방의회 시행초기보다는 의회운영 중 상임위나 본회의에 방청하는 주민이나 시민단
체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만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
심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자치입법권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에 있어 이제는 주민들의 조례제정
요구도 제도화해서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발의권자로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조례 제․개정에 있어 소극적인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주민발안제도란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이 공
동으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의결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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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제도는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발안으로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에 주민들의 발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
민들의 조례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의회에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시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집
회를 갖기도 했다. 이처럼 조례 제정이나 개폐 과정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증가하고 있어,정부와 국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발안
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ⅢⅢ...외외외부부부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개개개선선선

111...중중중앙앙앙정정정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이상 중앙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의회
의 책임하에 제정되고 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중앙정부
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인 것이다.
날로 사회가 복잡화․다양화․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는 무한경쟁

력을 높여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지금
보다 더욱 확대해야 하는 마당에 중앙정부가 언제까지나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자치
단체의 조례에 매달려 자치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
도록 간섭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역특색이 반영된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중앙이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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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고쳐서라도 지방에 더 많은 권한
과 책임을 이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너무 많다.이점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집행부는 법적․제도적 간섭이나 통제

를 배제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와 각종 정보나
자료 등을 공유하여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2...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 집집집행행행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의 중앙집권적 관행이 잔재하고 있는 실정

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기
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
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으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점차 전문화․정보화되고 있으며,이에 따른 행정국가화

현상이 만연되어 지방자치 입법이나 정책형성과정에서 집행부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의원과 단체장,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이 갖는 법적 지위나 성격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질적이고
상호 배타적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
인 것이다. 특히 전문지식과 입법정보가 부족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 자치,환경,복지,개발,문화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전문적인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관
료의 재량권이 개입하고 입법과정에서 집행부의 주도력이 발휘되어 사실상 입법기
능의 많은 부문이 집행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자치입법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조는 제도적인 보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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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전문적인 지식과 입법정보를 의원들과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수시로 의원들과 협조하고 의견교환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의원들도 집행부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동반자
로서 협조하는 자세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1991년 부활․시행되면서 국정의 전 분
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자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가 지방화 되고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했던 정보공개조례,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원보좌관조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지방공사설치
조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재의요구를 받거나 법원에 제소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지방화의 물결이 커다란 국제적인 흐름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한다면,이 지방화에 알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
방자치의 강화를 통하여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겨 나가고,아울러 국민(주민)의 복
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한다면,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권이 강화 내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우리나라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조례를 ‘지방법’으로 바꾸고,여기에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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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조례는 본래 행정법상의 용어로서 자치시대의 입법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조례는 관치적 반자치시대의 행정법적인 개념이지
오늘날의 자치입법적 개념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본성격이 그
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지방법(Locallaw)으로 그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근대 주권국가하에서 자치입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만 자치입법권이 전적으로 법률유보사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천부적으
로 기본권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국가 이전의 지방권이 있고,이 지방
권은 기본적인 인권과 동일하게 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국가의 법률이 자치권을 언제든지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국가지상주의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법과 같이 ‘令’에 의
해서도 자치권이 제약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을 정면으
로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을 확대․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이 경우 ‘令’은 반드시 삭제되어
야 한다.
셋째,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혹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가져
야 한다.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가 당해 주민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율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그리고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의 상하관계

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획득한 지역단위의 통치단체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우열적인 관계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시․군 및 자
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
서,양자간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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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든 이들의 관계를 대등한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정부간 사무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국가사무를 지방으

로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오랜 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로 인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 관료의 저항은 매우 거세다. 따라서
분권화 정책에 대한 중앙관료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감시체계의 수립
과 대통령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이양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지방의회의 입법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자율적 운영권을 확대시켜 나

가야 한다. 현대 대중 사회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간접민주주
의하에서는 의회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입법능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
는 전문위원이 진정으로 의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특성에 알맞은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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